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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최신 법령▐ 

 

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

 

1.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

 

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

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하고 그 밖의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

정하는 바에 따라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고용보험법」이 개정(법률 제16269호, 2019. 

1. 15. 공포, 7. 16. 시행)되었습니다.  이에 따라,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

는 외국인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등의 경우에는 

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법을 적용하도록 그 범위를 정하였습니다.  

 

또한,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용 지원 대상을 대규모 기업의 경우 45세 이상인 피보험자 등으로 

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45세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액 미만의 

피보험자 등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.  

 

2. 다운로드 :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2019. 7. 16. 시행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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